
변경대비표 
 

1. 변경내용 : 운용역 변경 및 설명서 업데이트  
 

2. 변경적용일 : 2015년 04월 29일 

 
3. 대비표 

 

투자설명서  

구  분 변 경 전 변 경 후 

제2부 

5.운용전문인력에 

관한 사항  

김우진 신성호  

제2부 

14. 이익 배분 및 

과세에 관한 사항 

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– 개인 

15.4%(주민세 포함), 일반법인 14% 

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

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

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

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

소득과 배당소득)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

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

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

배당소득)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

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

득(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

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

합과세 됩니다.  

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

14%의 세율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

우에는 제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수익

자인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

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

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

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

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

(3)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– 개인 및 일반

법인15.4%(주민세 포함) 

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

에 대해서는 15.4% (소득세 14%, 주민세 

1.4%)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. 이러한 

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

소득과 배당소득)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

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

결되나,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(이자소득과 

배당소득)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

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다른 종합소

득(부동산임대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, 

기타소득)과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로 종

합과세 됩니다.  

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

15.4%(소득세 14%, 주민세 1.4%)의 세율

로 원천징수(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

외)됩니다. 이러한 소득은 수익자인 법인

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

되는 수입금액과 당해 법인 수입금액 전

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

적용하여 과세하며,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



게 됩니다. 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

다. 

제4부 

1.집합투자업자에 

관한 사항 

라. 운용자산규모 

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 

라. 운용자산규모 

(최신일 기준 업데이트) 

 


